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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합리적인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른 대체재가 있

는지 등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소비

자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비교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언제나 그렇듯 제품에 대

한 완벽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황혜선·김기옥, 2012).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의 

편익을 완전히 충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손해 보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증

(certification)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이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과하면 인증

을 부여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최종권, 2017).

한국 역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먼저 너무 많

은 종류의 인증이 있다. 소비자가 인증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에 대한 정

보를 ‘손쉽게’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내 인증은 민간인증을 합쳐 약 300개가 

범람하고 있다(한국경제, 2012. 4. 15). 인증의 주요 특성을 이해해야만 자신에게 필

요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더 넓은 정보의 바다

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인증은 독립적이지 않다. 인증의 범위가 서로 중첩

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된다(남지영·

이재학, 2017). 반대로 기업은 인증을 취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특별한 마

케팅 포인트가 없는 중소기업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

로 인증을 활용한다. 이에 다른 기업보다 하나라도 더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이는 경영 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현우, 2007).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증제도도 함께 개선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법정의무인증을 “KC”마크로 일원화하여 소비자가 최소한

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지식경제

부와 노동부의 법정의무인증 10개의 인증마크 통합을 시작으로 2011년 5개 부처 13

개 인증마크, 2017년 9월 기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이 KC마크로 통합되었

다. 그럼에도 정부의 인증규제 개선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다수의 인증이 존재하여 법정인증을 통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비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으며, 소

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브랜드(brand) 등 제품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이경아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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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법정인증의 특성에 따른 중복 여부를 분석하고, 법정인증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인증의 개념과 현황, 중복규

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인증규제의 특성과 중복규

제의 여부를 각각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를 활용해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후자의 경우 분

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중복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4장에서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연결 관계의 유사성

이 높은 단어들끼리 분류함으로써 중복인증의 통합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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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논의 및 현황

1. 인증규제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인증(certification)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된다. ‘인증’, ‘형식

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의 단어가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사

용된다.1) 그럼에도 인증의 본래 의미나 기능,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인증

을 활용하는 기관이나 조직마다 다소 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증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제3자가 증명하는 것(국가기술표준원, 2017:

47)” 혹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증명발행(국무

조정실, 2013; 3)”이라 정의한다. 두 기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증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 요건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가 증명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인증은 정의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제품·서비스 등’의 의미

이다. 인증의 범위는 일반적인 정부규제에 비해 그 대상이 제품이나 프로세스, 서비

스 등으로 한정됨을 의미한다. 정부규제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2014: 18)”이라

는 정의와 비교하면 그 범위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인증은 일반 국민보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주된 규제대상이 된다.

둘째, ‘규정된’의 의미이다. 인증은 기준을 규정하는 주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요건을 규정하면 해당 인증은 ‘법정인증’이 되고, 민간이 요건을 규

정하면 ‘민간인증’이 된다. 법정인증은 다시 규정의 강제성에 따라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으로 세분된다. 법정의무인증의 경우 사실상 규제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정임의인증은 법정의무인증과 달리 

인증의 취득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다. 하지만 인증 취득 제품의 선

호가 시장에서 더 높거나 정부 조달 시 해당 인증을 참여 요건, 가산점 부여 기준

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임의인증 역시 규제의 

역할을 한다(중소기업뉴스, 2017. 9. 27). 민간인증은 정부가 아닌 규제대상 간 협의

1)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2018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8

에 의해 규정을 만들고 규정의 준수 여부를 상호 감독한다. 정부가 아닌 규제대상

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 높아 정부규제에 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다(IOSCO, 2000;

Castro, 2011).2)

셋째, ‘요건’에서는 규제의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전통적으로 투입요

소기준 규제를 사용한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대상

이 준수해야 할 행위를 지정하는 규제방식이다. 하지만 인증은 대부분 규제대상이 

규제목표를 가능한 자유롭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기준 규제를 기준으로 준용한다.

따라서 성과기준규제의 성격을 가지는 인증은 일반적인 정부규제에 비해 규제대상

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앞서 인증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인증은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최병선,

2009).

넷째, ‘적합한지’의 의미이다. 이는 다시 ‘적합’과 ‘-한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적합’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특성이 인증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제품들은 최소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을 갖추게 된다. 이

는 시장에서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인증의 주된 역할

이다(국가기술표준원, 2017). 반대로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특성이 인증기준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로 신

산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증

기준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지체(regulatory lag) 때문이다(이광호 외, 2014).

특히 인증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정인증이 민간인증

보다 규제지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다음으로 ‘-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기준의 적합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

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다.3) 기업의 인증비용은 대게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

로 보인다. 적합성 유무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와 판정까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인증과 관련된 인력과 지식이 부족

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은 인증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보이려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의 인증이

2) IOSCO(2000)과 Castro(2011)은 자율규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민간인증을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한 최수정 외(2017)를 고려하면 자율규제의 특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업은 자기적합성선언(sDoC)를 통해 특정 기준의 충족여부를 스스로 입증하기도 한다(김주찬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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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더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

한 투자를 하지 못해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정장훈 외, 2015).

넷째, ‘제3자가 증명’에 대한 의미이다. 인증에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시험인증기

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부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authority)으로부터 인증대상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testing)하거나 검사

(inspection)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accreditation)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4) 따라

서 인증은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부여될 때,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으로 ‘증명’은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다양한 방업에 의

해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증마크이다. 인증

마크는 대게 제품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인증여부를 가장 손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KC 마크나, 유럽의 CE 마크 등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마크로 소비자가 제품에서 해당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인

증마크가 제품 표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의 불법 도용 가

능성도 있다. 이에 인증기관은 시장조사와 사후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자들을 제한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한

다(산업표준화법 제4절).

이를 종합하면 인증은 시장에서 레몬차(lemon car)를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수

단이 된다.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쉽고도 객

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익이 증가한다. 기업은 정부규제에 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증 취득여부를 결

정하거나 인증 취득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

다. 또한 인증은 기술개발 단계 초기 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탐색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Gann, Wang and Hawkins, 1998). 정부 역

시 전통적인 규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기재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규제의 이행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

다. 예컨대 소비자가 특정 인증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자연스럽게 해당 인

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된다(최병선, 2014: 564).

(2)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e-나라 표준인증’ 웹페이지5)는 국가표준과 인증제

4)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 https://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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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술기준 등을 종합하여 제공한다. 이중 인증규제에 대한 정보는 해당 규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근거법률, 인증의 유형과 분야, 소관부처, 제·개정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인증규제는 9개 분야6)에 총 174개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증규제는 2000년대 제정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까지 최근에 이를수록 그 수는 더욱 많아져 대부분 기존 인증규제를 개정해서 사

용하기보다 새로운 인증규제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준의 제·개정이 

용이한 상대적으로 법정임의인증의 비중이 법정의무인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인증규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60년 5월 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이다. 다음으로 1961년에 ‘항공기 형식증명’, ‘기상측기의 검정’,

‘KS표시인증제도’, ‘선박의 검사’,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당시 제정된 인증규제 7건 중 안전, 품

질과 관련된 것이 각각 3건, KS표시인증제도만이 서비스·디자인 분야이었다. 의무별 

분류 역시 6건이 법정의무인증이었고, KS표시인증제도만이 법정임의인증이었다.

1970년대 제·개정된 인증규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개정된 인증규제는 내용이 

강화된 것과 단순히 변경된 것이 있다. 당시 제·개정된 규제 10건 중 절반에 해당하

는 5개 규제가 1960년대와 유사하게 안전 분야 규제였다. 대표적으로 ‘가스용품검

사’,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인증규제가 처음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에너

지 분야는 ‘열사용기자재검사’, 환경분야에는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해양

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규제가 있다. 이 시기 도입된 인증규제 역시 법정의무인증

이 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제·개정된 인증규제는 총 10건으로 제정 9건, 개정 1건이 운영 중이다.

1980년대 도입된 인증규제 역시 1970년대와 유사하게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

았다. 품질 분야의 인증규제가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한 반면 환경 분야의 인증규제

는 1건만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 시기에는 ‘신기술인증(NET마크)’로 대표되는 신기

술분야의 인증규제가 처음 제정되었다. 또한 의무별 구분에서는 여전히 법정의무인

증이 법정임의인증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는 36건의 인증규제가 제정되어 이전 시기까지 운영되던 인증규제 수에 

비해 더 많은 규제가 남아 있으며, 개정은 2건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인증규제가 

5) https://standard.go.kr

6) 서비스, 소프트웨어(S/W), 시스템, 신기술, 안전, 에너지, 품질, 환경, 기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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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 원인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에 대비하

기 위해 기존의 무역장벽 대신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7) 예컨대 ‘수산물품질인

증’과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은 UR타결을 통한 국내 수산물의 품질향상

과 대외 경쟁력 제고, 수입품과의 차별화 등을 제도 개요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

다.8)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인증분야는 1980년대와 유사하게 안전과 품질분야가 각

각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기술과 에너지, 환경 분야의 순이었다. 이 

시기 새롭게 나타난 분야는 소프트웨어/인터넷, 시스템, 기타 분야로 현재와 같은 9

개 분야가 모두 갖추어졌다. 또한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의 수가 각 19건으

로 동일하게 제·개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57건의 인증규제가 제정되고, 5건이 개정되어 전 시기를 통틀어 가

장 많은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제·개정되어 남아 있는 인증규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주된 인증 분야가 안전과 품질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품질과 기타 분야의 제·개정이 6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환경, 안전, 신기술,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 순으로 인증규제가 제·개정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인증 16건, 법정임의인증 46건으로 주된 규제유형이 

바뀌었다.

2010년대에는 2000년대보다 남아 있는 인증규제의 수가 감소하여 40건이 제정되

었고, 7건이 개정9)되었다. 재·개정분야는 2000년대와 동일하게 품질 분야에 집중되

어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과 기타,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 순으로 많았다. 이 시기 

역시 법정의무인증보다 법정임의인증 수가 많아 이전 시기 역전된 비중이 공고화된 

모습을 보였다.

7) 이듬해 WTO 협정이 타결되면서 각 국가는 전통적인 무역장벽(관세 등) 대신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NTB)인 기술규제, 인증 등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하선권, 2016).

8)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standard.go.kr

9) 개정된 인증규제 중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지식재산 경영인증’ 3건은 강
화되었다. 이 중 법정의무인증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은 2014년 시행되었는데, 이는 2013년 정부
의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국토교통부, 2013)과 상반되어 규제대상의 실질적인 부담이
나 혼선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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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대별 인증규제 현황

(단위: 건)

구분 항목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계

분야별

서비스 1 - - - - - 1

S/W - - - 2 4 5 11

시스템 - - - 2 1 - 3

신기술 - - 1 4 4 3 12

안전 3 5 4 11 5 9 37

에너지 - 1 - 3 1 - 5

품질 3 2 4 11 23 18 61

환경 - 2 1 3 8 3 17

기타 - - - 2 16 9 27

제개정

제정 7 8 9 36 57 40 157

강화 - 1 - 1 - 3 5

내용변경 - 1 1 1 5 4 12

의무별
법정의무 6 8 8 19 16 14 71

법정임의 1 2 2 19 46 33 103

연대별 합계 7 10 10 38 62 47 174

누적 합계 7 17 27 65 127 174 -

자료: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재구성.

주1: 연대별 합계는 해당 연대에 제·개정되어 현재(2017년)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규제를 
의미함.

2. 중복규제의 문제

중복규제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민행 외(2008)는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나 법규가 존재하는 현상”으

로 정의하여 중복규제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정의한다. 김상태(2007)는 중복규제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나, 통신시장의 사례를 통해 규제기관의 권한이 중복되는 규

제를 중복규제라고 보아 조민행 외(2008)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다. 김용춘(2011)은 

중복규제를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유사한 기준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협의의 중복

규제’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규제’”로 개념을 세분화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중복규제는 하나의 행위 또는 규제대상에게 여러 기관의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규제가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지면 협의의 중복규

제, 기관마다 상이할 경우 모순규제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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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는 규제대상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게도 규제를 집행하는 데 문제를 발

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중복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규제순응의 어려움은 규제대상

과 관련된다. 규제대상은 중복규제로 여러 규제를 동시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하

나의 규제를 준수해야 할 때보다 규제순응비용이 증가한다.10) 즉, 다른 규제에서 찾

아볼 수 있는 기준의 비합리성이나 행정절차 등과 같은 개별 규제의 문제가 중첩되

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복규제는 규제의 명확성

을 훼손하여 규제대상의 혼란을 가중시킨다(조민행 외, 2008: 13). 이는 중복규제가 

규제담당기관과 규제의 기준 등에 차이를 보이거나 각 부처마다 규제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용 저수지 수면 사용’과 관련된 중복규제는 

1980년대 법무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과 2014년 법제처

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돌하면서 규제대상의 민원이 발생하였

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마지막으로 규제대상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킨다.

일부 부처에서 중복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부처가 규제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규제대상은 여전히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조민행 외, 2008: 12).

규제기관 입장에서 중복규제는 규제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규제기관은 중복규제가 늘어날수록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투입중심의 규제를 가진 규제기관은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여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절차(red-tape)의 증가, 규제중복, 규제순응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병선, 2009). 또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중복규제는 해당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

하기 위한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하여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정부부처가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동일한 규제대상을 목표로 신설한 

경우 발생한다. 특히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규제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김정해, 2004).

3. 선행연구

인증제도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려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

이고, 제품이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관련 선행연구는 그

10)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는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예컨대 양금승(2015)는 기업이 중복의무부과(46.9%), 관리·감독기관의 중복(25%), 경제적 부
담 중복부과(13.8%), 중복제재(12.5%)를 중복규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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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다양하지 않다. 먼저 인증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선행연

구이다. 주로 인증규제의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취득에 따른 편익이 크지 않고 복

잡한 행정절차와 인증비용 등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최환용(2010)은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중복인증, 낮은 신뢰성, 국가표준과 인증

의 종합관리시스템 부족, 인증제도와 표시제도 간 연계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이에 

민간인증의 활성화, 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재학(2011)은 국내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중복시험 현황 

등을 제시하면서 법정의무인증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유사 법정임의인

증 간 통·폐합,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의 상호인정, 인증제도의 DB화,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홍석(2012)은 시험인증산업의 중요성

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내 시험인증산업은 경쟁구조의 미흡, 역

량부족, 시장 확보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시험

인증업체의 경쟁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시험인

증기관의 통합, 인정제도의 개선, 신규시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경아(2012)는 국내 인증규제가 중복인증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

고 인증규제의 난립으로 소비자 오인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소비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인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마크의 신

뢰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술규제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을 추정하거나 기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정장훈 외(2015)는 LED 산업을 대상

으로 한 분석에서 인증 및 시험수수료를 통일하거나 대표모델에 한해 상세 인증규

제를 적용하고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활성화하여 약 50.8%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 또한 재시험 실시조건의 명확화, 시험성적서 갱신주기의 확대를 

통해 약 39.9%, 최소 샘플채취를 통해 약 38.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종권(2017)은 인증제도의 기능을 확인기능과 중복조사 배제기능, 안전 확보기능,

정책 유도기능, 국제적 확장기능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설명

하였다. 확인기능은 제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중복조사 배제기능은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인증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안전 확보기능은 일정한 기준을 가진 제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

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정책유도기능은 정책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을 통해 규제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확산기능은 

국제기준과 부합함으로써 국제시장의 선도, 무역 확대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중복인증규제의 개선방안

35

고 보았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인증의 특성을 파악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별성

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중복인증규제의 문제를 대표적인 중복인증규제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 데 그쳤다. 하지만 이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토대로 법

정인증의 특성과 중복정도를 파악하고 인증제도의 통합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중복

인증규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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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인증규제 분석 : 특성과 중복 인증규제를 중심으로

1. 인증규제의 특성

국내 인증규제의 특성은 ‘e나라표준인증’의 인증규제 별 ‘제도개요’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제도개요는 해당 인증규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제·

개정되었는지 요약하여 설명하여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분석방법인 텍스트네

트워크분석은 각 제도개요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정제(cleansing)하여 노드(node)를 

구성하고 동시출현(co-occurrence) 단어 간 연결(link)을 통해 의미와 핵심어를 파악

할 수 있어 전체 인증규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하

선권·김성준, 2017).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제도’로 131회 출현하

였으며, 다음으로 ‘인증’, ‘기준’, ‘품질’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인증규제의 설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로 판단된다. 가장 많이 출현한 ‘제도’와 

‘인증’은 대부분 제도개요의 말미에 위치하여 해당 인증규제가 인증,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기준’, ‘품질’은 상대적으로 문장의 앞

부분에 위치해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검사’, ‘관리’ 등은 인증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역시 인증규제가 제품이나 기술 

등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었거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인다. ‘생산’, ‘성능’ 등은 인증

규제의 적용 대상이 제품, 서비스라는 점을, ‘소비자’ 등은 인증규제의 목적 중 하나

로 소비자보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도개요는 인증규제의 

속성과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적용대상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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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단어별 출현 빈도

(단위: 회)

단어명 빈도 단어명 빈도 단어명 빈도

제도 131 보호 28 기업 18

인증 100 제조 27 평가 18

기준 49 개발 23 국내 17

품질 48 정부 23 부여 17

안전 45 확보 23 형식 17

제품 40 소비 22 유통 16

검사 39 적합 22 제공 16

관리 38 수입 21 촉진 16

기술 32 실시 21 판매 16

사용 32 심사 21 구조 15

생산 30 소비자 19 승인 15

성능 29 확인 19 제작 15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내 중요한 노드(단어)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활용한다. 연결중심성은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

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정도를 기반으로 한다(곽기영, 2014: 185). ‘제도’와 

‘인증’, ‘기준’은 출현빈도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이다. 이는 이 단어와 동시

에 출현하는 단어들이 많다는 의미로 분석대상인 제도개요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 ‘품질’, ‘제품’, ‘관리’, ‘검

사’ 등의 단어 역시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현빈도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

을 보여 주된 인증규제의 유형이 제품의 안전과 품질 등에 있음을 보인다.

매개중심성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를 연결해주는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

기 때문에 노드 간 통제, 중개 정도를 나타낸다(곽기영, 2014: 199). 따라서 텍스트네

트워크 내 단어의 매개중심성 값이 클수록 다른 단어와 단어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어 간 의미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

대 ‘품질’과 ‘인증’이라는 단어 사이에 ‘제도’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면, 품질인증

제도라는 의미가 완성되지만,11) ‘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 단어는 단순

히 품질과 인증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단어가 연결중심성 순위와 유사

11) 물론 단어의 조합에 따라 ‘인증제도 품질’, ‘품질제도 인증’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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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위 순위를 차지한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매개중심성의 값이 다른 중심성 값들과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낮아 특정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단어 간 연결이 활발하지 않고 몇몇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

었을 수 있어 인증규제는 분야별 고유한 특성(속성, 목적, 수단, 분야)을 가졌을 가

능성이 높다.

근접중심성은 다른 단어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를 

의미하며, 노드의 독립성(independence)을 강조한다(곽기영, 2014: 192). 따라서 텍스

트네트워크에서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내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중심성과의 차이점은 연결중심성이 다른 

단어와 연결된 정도에만 집중하고 있어 단어-단어 간 형성된 직접적인 의미, 각 단

어의 활동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면,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전체 노드에 도달

하는 거리를 고려하여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단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제도’, ‘인증’, ‘기준’, ‘관리’가 높은 값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인증규제의 대부분이 기준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7> 단어별 중심성 분석결과

순위 단어 Degree 단어 Between 단어 Closeness

1 제도 8.636 제도 0.051 제도 0.986

2 인증 6.621 인증 0.044 인증 0.966

3 기준 3.607 품질 0.023 기준 0.859

4 안전 3.529 관리 0.023 관리 0.854

5 품질 3.350 기준 0.023 안전 0.833

6 제품 3.086 검사 0.020 품질 0.833

7 관리 3.021 안전 0.019 검사 0.828

8 검사 2.950 성능 0.016 기술 0.800

9 기술 2.750 보호 0.016 보호 0.800

10 보호 2.336 기술 0.014 제품 0.782

11 성능 2.229 생산 0.014 성능 0.769

12 제조 2.207 제품 0.013 생산 0.761

13 생산 2.193 확보 0.012 실시 0.749

14 사용 2.079 실시 0.012 제조 0.745

15 소비 1.836 정부 0.010 확보 0.745

16 실시 1.793 사용 0.010 사용 0.741

17 심사 1.771 제조 0.010 정부 0.725

18 확보 1.771 평가 0.010 수입 0.722

19 수입 1.729 확인 0.010 평가 0.722

20 개발 1.721 수입 0.009 심사 0.718

주: 각 중심성 별 상위 20개 결과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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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인증규제의 검토

중복 인증규제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를 

활용하였다. QAP는 동일한 노드로 구성된 각 네트워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 네트워크의 연결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곽기영, 2014; 416). 텍스

트네트워크에서 노드 간 연결은 단어의 동시출현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네

트워크 내 연결 관계가 유사하다면 그만큼 유사한 의미의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네트워크 간 상관관계가 높으면 분야 간 유사한 개념을 

가진 인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증분야별 QAP 결과를 살펴보면 ‘신기술-시스템’ 간 분석결과를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중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5개 네트워크는 ‘품질-기타’, ‘품

질-안전’, ‘품질-환경’, ‘기타-환경’, ‘기타-S/W’ 분야이다. 이는 품질과 안전분야의 인

증규제들이 대부분 제품의 기준이나 성능 등 일정 수준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도

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타-품질’은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과 같이 실제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분류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어린이집평가인증’, ‘사회적기업’과 같이 제품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질분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시스템, 신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복되는 인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분야별 QAP

서비스 S/W 시스템 신기술 안전 에너지 품질 환경 기타

서비스 1.000***

S/W 0.202*** 1.000***

시스템 0.035* 0.152*** 1.000***

신기술 0.09*** 0.117*** 0.02 1.000***

안전 0.059** 0.132*** 0.072*** 0.073** 1.000***

에너지 0.153*** 0.169*** 0.063*** 0.149*** 0.281*** 1.000***

품질 0.245*** 0.286*** 0.130*** 0.187*** 0.433*** 0.312*** 1.000***

환경 0.152*** 0.213*** 0.154*** 0.109*** 0.310*** 0.310*** 0.395*** 1.000***

기타 0.187*** 0.353*** 0.195*** 0.149*** 0.261*** 0.245*** 0.446*** 0.358*** 1.000***

주1: p***≦0.01, p**≦0.05, p*≦0.1

주2: 음영처리된 부분은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5개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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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의 재·개정 여부에 따른 QAP 분석결과 제정된 인증규제와 개정(강화),

개정(내용변경) 인증규제 간 상관관계는 높으나 개정(강화), 개정(내용변경) 규제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제정된 인증규제의 분야가 개정(강화)와 개정

(내용변경) 인증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

정(강화)의 변경 폭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두 분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개정(강화) 인증규제는 안전과 환경 분야, 개정(내용변경) 인증규제는 품

질과 안전, 기타,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로 분야 간 중복 정도가 높았던 ‘품질-안

전’, ‘기타-환경’ 분야의 인증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강화)된 인증규제가 5건,

개정(내용변경)된 인증규제가 1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QAP를 위해 선정한 단어가 

해당 네트워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표 9> 제·개정별 QAP

제정 개정(강화) 개정(내용변경)

제정 1.000***

개정(강화) 0.412*** 1.000***

개정(내용변경) 0.406*** 0.185*** 1.000***

주: p***≦0.01, p**≦0.05, p*≦0.1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간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역시 두 분야의 규제가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법정임의인증이 법정의무인증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법정의무인증은 안전과 품질분

야의 규제가 전체 71건 중 55건으로 약 77.5%에 달하지만, 법정임의인증은 품질과 

기타 분야가 전체 103건 중 64건으로 62.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인증 분

야 간 인증의 목적이 다르고, 세부 인증품목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더 높은 

값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의무별 QAP

법정의무 법정임의

법정의무 1.000***

법정임의 0.3756*** 1.000***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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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증규제의 중복 정도는 최근에 제·개정된 인증규제일수록 상관관계가 높

아진다. ‘1960년대-1970년대’ 상관관계는 0.098에 불과하였고, ‘1970년대-1980년대’ 상

관관계는 0.411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재·개정된 인증규제와의 상관관계는 0.3 미

만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제정된 인증규제는 최근의 인증규제와는 달리 고유의 영

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제·개정된 인증규제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진다. ‘1990년대-2000년대’ 상관관계는 0.584, ‘2000년대-2010년대’는 0.614

로 나타났다. WTO 협정이 1995년 체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증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첩되는 분야에 대

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시기별 인증규제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기존 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규제를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표 11> 연도별 QAP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960 1.000***

1970 0.098*** 1.000***

1980 0.229*** 0.411*** 1.000***

1990 0.274*** 0.257*** 0.349*** 1.000***

2000 0.228*** 0.260*** 0.349*** 0.584*** 1.000***

2010 0.229*** 0.206*** 0.305*** 0.519*** 0.614*** 1.000***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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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중복인증규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1. 인증의 통합기준

QAP를 통한 분석결과 특정 분야 간, 최근에 이를수록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높

았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인증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

크(KC)’를 도입하거나 중복 인증규제를 통·폐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국내 법정인증규제는 여전

히 174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증규제

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기준은 CONCOR12)의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CONCOR는 유사한 연결관계(구조적 등위성13))를 가지는 노드끼리 분류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하는 노드는 다른 노드와의 연결 관계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곽기

영, 2014).

이를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 적용하면,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단어는 유사한 연결관

계(유사한 제도개요)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결과 연결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증규제의 목적 역시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그룹의 특징을 파악하면, 이를 통해 인증규제의 통·폐합을 위한 분류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분석결과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각각 ‘기계기준·산업기준’,

‘안전·환경오염’, ‘신기술’, ‘품질·소비자보호’로 그룹별 명칭을 부여할 수 있었다. 기

계기준과 산업기준은 대부분 제품의 기준, 형식 등의 승인, 적합성과 관련된 단어들

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주택 등 특정한 산업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의 표준 등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안전·환경오

염과 관련된 분야는 건설기계, 건축물, 기구, 시설물, 환경오염과 관련된 분야, 안전

도, 예방,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계나 설비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

진 인증규제 분야를 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신기술, 육

성, 촉진, 조성, 지원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정 분야의 

기술을 확산시키거나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인증규제 분야의 구성이 가능하다. 마

12)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 간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고 +1, 혹은 -1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1, -1의 상관관계에 따라 노드를 분류하고 다시 이전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구조적 등위성이 유사한 노드끼리 분류한다(곽기영, 2014: 362-364).

13)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이란 “두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연
결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조적 등위성은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매칭(matching)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CONCOR는 상관계
수를 활용한다(곽기영, 2014: 3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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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품질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여러 제품들을 의미하는 단어, 고품

질, 보호, 소비자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표 12> CONCOR 분석 결과 

그룹 분야 주요 단어

1그룹
기계기준

산업기준

가공, 검사, 검증, 결과, 고시, 관리, 국민, 규정, 기준, 변경, 부품,

사업장, 사용, 사항, 선박, 성능, 실시, 안전, 자동차, 자원, 적합,

적합성, 제조, 주택, 준수, 판매, 판매업, 항공기,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확보, 확인, 검정, 구조, 규격, 방지, 배출, 부착, 설계, 수리,

수입, 승인, 의무, 제작, 제작자, 제출, 측정기기, 형식

2그룹
안전

환경오염

건설기계, 건축물, 기계, 기구, 발생, 설치, 시설, 시설물, 안전도,

장치, 저장, 포장, 환경오염, 구분, 시행규칙, 예방, 완료

3그룹 신기술

개량, 개발, 거래, 국내,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보급, 사이트,

시장, 신기술, 육성, 이용, 이용자, 적용, 제정, 촉진, 개선, 개인,

공공기관, 기술, 기업, 방법, 법정임의, 부여, 분야, 수준, 신뢰성,

신청, 심사, 절차, 점검, 조성, 지원, 평가

4그룹
품질

소비자보호

계량, 공간정보, 근거, 농산물, 농업, 법률, 선별, 운영,

친환경농업육성법, 콘텐츠, 고품질, 공급, 과정, 도입, 목재제품,

보호, 사육, 생산, 서비스, 소금, 소비, 소비자, 수립, 수산물, 수출,

수행, 신뢰도, 원료, 유도, 유통, 인정, 인증, 장애인, 정부, 제공,

제도, 제품, 증진, 천일염, 체계, 표시, 품질

2. 정책대안

국내 인증규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중복규제가 지적되었으며, 그 동안 대안으로 

중복인증규제 간 통·폐합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은 통·폐합의 구체

적인 진행방향까지 함께 제시된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국내 인증규제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인증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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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규제대상의 부담 완화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증의 통·폐합은 중복 인증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현재 개별 인증을 기계기준과 산업기준,

안전과 환경오염, 신기술, 품질과 소비자보호의 4개 영역에 따라 재분류한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행정절차나 시험 등의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인증대상의 범위가 넓

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기술적 요건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가능한 기존 인증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충족해야 할 인증기준이 증가할 경우 기업은 시험에 더 많은 비용과 절

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인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증마크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법정의무인증 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인증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인증마크의 수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다. 소시오그램 분석결과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룹에 따라 모여 있지만 

‘기계’, ‘시설’, ‘서비스’ 등의 일부 단어는 다른 분야의 그룹에 섞여 있다. 이는 특정 

그룹에서만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도 일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제품이

나 서비스는 다수의 인증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의 경우 각 

부품들이 산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갖춰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각 분야 당 하나의 인증마크로 통합 운영하되, 인증

을 취득한 분야마다 인증마크를 표시하더라도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소

비자가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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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ONCUR 결과  

주1: 소시오그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단어 간 연결빈도가 9이상인 연결을 중심으로 나
타냄.

주2: 각 노드는 CONCOR에 따른 그룹을 의미함. 동그라미는 1그룹, 네모는 2그룹, 삼각형은 
3그룹, 다이아몬드는 4그룹을 각각 의미함.

마지막으로 인증은 점진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되, 신기술과 관련된 인증을 우선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인증은 정부정책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안전이나 환경보호, 건강 등과 같이 공공성을 보장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민간인증

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법정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원희·하세정, 2015). 신기술 분야의 경우 법정인증의 제·개정이 기술의 변화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regulatory lag)문제가 발생하지만, 민간인증은 해당 산업

에 포함된 기업과 같이 특정 집단 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준이 만들어지고 시

행되어 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인증에 비해 유연하게 기준

을 적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어 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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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중복 인증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업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 역시 통합 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중복인증을 통·폐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인

증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확인하고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어떠한 인

증분야 간 중복이 심각한지 여부와 인증규제의 통합방향을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분야별 인증 간 중복은 ‘품질-기타’, ‘품질-안전’, ‘환경-기타’ 분야에서 상관관

계가 높아 이들 분야 간 인증을 도입한 목적이나 분야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제·개정 인증 간 중복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개정된 인증의 경우 제정 

이후 변동이 없는 규제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증기준이 강화

된 인증과의 유사성이 더 높았다. 이는 내용 변경을 통해 개정된 규제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인증의 범위, 방법 등에 있어 변화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법정의무인

증과 법정임의인증을 비교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지만, 앞선 분야별 인증보

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인증마다 주요 인증대상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인증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증이 처음 

제정된 연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초기에 제정된 인증보다 1990년대 이후 제정

된 인증 간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인증이 기존 

인증과 중복여부에 상관없이 부처나 특정 이해집단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분

별하게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에 기계기준과 산업

기준, 안전과 환경오염, 신기술,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계기준과 산업기준은 표준 등을 준수한 제품으로 제품의 ‘규격’이 중요한 

분야에 적용한다. 안전과 환경오염은 시설물이나 제품의 안전성과 환경보호 정도가 

클 때 인증한다.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혹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신뢰

성이 갖춰졌을 경우 인증한다. 마지막으로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분야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

한 경우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증의 통합을 위해서는 인증의 방향뿐만 

아니라 현재 인증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

율규제 형태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인증 역시 국가가 도입하고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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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직성으로 인해 규제지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인증규제를 분석한 연구로서, 특성과 중복

인증 분야를 파악하며, 통합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연구는 몇몇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민간인증에 대한 현황이 없어 법정인증만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민간인증을 중심으로 인증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민간인증까지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증의 개념을 대상으로 분

석을 진행하여 인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개별 인증의 영향력을 고려한 

개선방향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인증은 소비자와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그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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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된 이후 20년이 경과

하였다. 기본법 전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노화준 2005; OECD, 2008; 박장호·임보영, 2009; 김유환, 2010). 실

제로 규제관리시스템(Regulatory Management System: RMS)의 제도적 역량수준에 

대한 2005년과 2008년의 OECD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영국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09, p.24).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규

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규제개혁 초기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은 일종의 ‘규제에 대한 규제’로 이해되어졌

다. 즉,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심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 규

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와 상관없이 규제

영향분석제도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사회위험이 폭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규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규제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중기․소상공인의 규

제부담을 낮추고 산업경제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기조와 생명․안
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의 기조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며, 전 박근혜 정

권에서도 투 트랙 규제정비를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폐지․완화와 경제민주화 및 안전․환경․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신설․강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완화나 규제강화의 일방적 차원이 아

니라,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과 환경 등 정부규

제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품질관리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

난 20년간 운영되어온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영향분석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충분한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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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영향분석은 개별 규제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규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 도입의 타당

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지만(박장

호․임보영, 2009), 무엇보다도 사전적 분석을 통해 규제영향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예상결과와 실제 규제영향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규제영향

분석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대규모 재

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합리성을 상당부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 평가

에도 불구하고(김상헌․황성현․이석원, 2006; 신기섭․하연섭, 2015), 사전에 예측한 

사업효과성에 비해 실제 사업의 효과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분석에 따르면, SOC 사업

부문에 대해 수요예측이 빗나간 사업이 11건 중 7건으로 63%에 달하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재정사업이 아닌 규제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가 실제 규제정책의 파급효과와 일치할 가능성이 극

히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 규제정

책의 효과를 다시금 분석하고 규제정책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사후영향평

가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업무매뉴얼 등을 통해 일종의 권고사항으로서 간략하게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제

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 도입 수준에 비해 규제품질관리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

가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의 도입에 비해 기존규제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

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규제담당 공무원의 인식수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제

도적 역량의 강화의 필요성이며, 실제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전문성의 확보는 제도 활성화에 필요조건일 것이다(김정해, 2006). 본 연구에서는 기

존에 도입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함께 향후 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떠하며, 제도 

활성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향후 제도설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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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방안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의 이론적 접근에서 사전적 규제

영향분석의 한계점에서 비롯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적 정의, 그

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의 단계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관

련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과 일반 규제정책 담당 공무원간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제4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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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접근

1.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점과 제도적 역량 강화

1)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결과 예측의 한계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은 제시된 규제대안의 예상되는 

효과를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일관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

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OECD, 2008, p.3). 우리의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의 정

의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
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효용성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같은 계량

적이고 체계화된 분석 방법을 규제대안의 분석 과정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평가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

석의 적용에 대한 제도적 평가와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규제영향

분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결과적으로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충분

히 합리적이고 정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규제영향분석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잠재적인 비용과 편익 등 규제영향을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을 근거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적 규제

효과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공

공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원래 의도한 비용을 초과하거나 예상된 편익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효과를 실제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경

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먼저 규제영향분석에서의 규제비용 부담자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집단

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최

대한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유인이 발생하지만, 규제자의 입장에서 정부가 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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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인 민간이 부담할 규제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추정할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김태윤․김상봉, 2004, p.188-190). 또한 규제의 편익이 철도나 주택의 

건설과 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변화에 따른 피규제집단의 행

태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편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일반

적인 사업분석에 비해 훨씬 어려움이 크다(김태윤․김상봉, 2004, p.193-194).

결과적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전적인 효과 예측의 결과가 그리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 

규제효과의 사전적 예측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적인 예측과 분석이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비교 자체가 그리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다.

2)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역량 진단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내재적인 한계점에 대한 부분이며, 계량적이고 

객관화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규제비용 및 편익의 계량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으며, 계량화 과정에서 계량화되지 못하는 항목들의 

누락이나 과소평가 등으로 인해 분석의 실질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계량

화의 문제는 금전화의 문제를 통해 더욱 가중된다.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없

는 것들에 대한 분석에서의 누락 문제는 차치하고,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금

전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생명의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화하는 작업 

자체의 비윤리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환산된 생명의 금전적 가치가 모든 

상황과 개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된다. 비용편익분석이 갖고 있는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내재

적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모든 비용과 편익 항목을 현재가치화 하

는 과정에서 할인율의 적용이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식들이 원천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Harrington,

Heinzerling & Morgenstern, 2009, p.15)

두 번째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이며, 정책 환경이나 자원의 부족 등에 따른 형식적 제도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2018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58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긍정적 효과에 따른 제도 확산을 통해 OECD 선진국들은 물

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으며, 충분한 정치적․행
정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은 큰 실

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식화의 문제

가 야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발원조와 함께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면서 규

제영향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규제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불순한 모습도 나타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Jakupec & Kelly, 2015, p.9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이 확보되기 전에 

급진적으로 규제영향분석 등 각종 규제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의 형식적 운영이 문제시되어 왔다. 여차민(2010)의 연구에서는 2007년-2009년까지 

3년 간 487건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특히 규제대안의 검토와 비용과 편익의 측정 등에 있어 대부분의 규제

영향분석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비용편익분석 

중심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을 통한 원래 기대효과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연구로 김태윤(2011)의 연구 역시 2008년부터 3년간 

1,537개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으며, 규제 편익의 평가 및 측정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하는 

87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편익 추정의 타당성 평가 이전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서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효과의 사전적 예측과 분석이 거의 형식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유럽과 

같이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확인되고 있다. Lee &

Kirkpatrick(2006)의 연구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포괄

적 검토를 통해 문제정의의 부실, 다양한 유형의 영향요소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검토, 분석 결과의 설명 과정에서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Kirkpatrick & Parker, 2007, p.7).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찍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 우리에 있어 계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OECD를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평가와 관련해 잘 설계된 제도에도 불

구하고 역량의 부족(lack of capacity)으로 인해 집행 효과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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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ECD, 2007). 이러한 제도적 역량의 한계는 실제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규

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적 역량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김정해(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역량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관리 역량 측면, 구조 및 시스템 역량 측면, 인적

자원관리 및 자원역량 측면, 환경 측면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진

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인적자원관리 및 자원역량에 대한 진단결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을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정해(2006)의 연구에서는 관리 역량 측면 가운데 사후관리 역량 진단의 항

목을 통해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수행 이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사후관리 역량 진단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수집 역량, 분석역량, 참여와 의사

소통 역량에 대한 평균값이 7점 척도에 3.91점을 기록한데 비해 사후관리 역량에 

대해서는 3.98점으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다. 당시에는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제도적 관심이 훨씬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석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호의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사

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제도적으로 규

제사후영향평가의 비활성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소속유형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제담당부서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규제담당부서의 전반적

인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사후관리 역량진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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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규제영향분석 사후관리 역량진단 결과(김정해, 2006)

전체

소속유형별

규제담당

부서
기타부서

규제영향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다. 4.00 4.13 4.05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결정 이후에 해당규제에 대한 모

니터링이 이루어졌다.
3.93 4.13 3.96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 시행 이후 해당 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3.84 4.23 3.81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 시행 이후 시행의 결과가 이후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4.13 4.21 4.16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영향분석이 끝난 후 사후관리는 효과

적으로 이루어졌다.
4.00 4.43 4.01

자료: 김정해(2006),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p.89와 p.123의 표 발췌․통합

이와 함께 환경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정책결

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

이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응답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규제담당부서 소속의 공무원들은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기타부서 공무원들

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부처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규제담당부서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5>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수준(김정해, 2006)

전체

소속유형별

규제담당

부서
기타부서

나는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하기 전부터 규제영향분석에 대하

여 잘 알고 있었다. 
3.31 3.79 3.25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4.70 4.96 4.72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4.46 4.79 4.50

정책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계량적 접근은 매우 중

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4.45 4.94 4.45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다
4.14 4.42 4.14

자료: 김정해(2006),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p.114와 p.126의 표 발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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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적용 현황 

1)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적 접근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입장은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별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가

장 근접하게 추정하고자 하지만 실제 규제 도입에 따른 행태변화와 규제비용과 편

익에 대한 추정 결과에 차이를 보이며, 더구나 각 부처에서는 규제를 입안하는 과

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만큼 실제 규제효과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된다(U.K. NAO, 2006, p.13; OECD, 2017,

p.166).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이 갖고 있는 내생적 한계를 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06, p.31; Parker & Kirkpatrick, 2012; p.27). 이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은 정확히 말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평가로 이

해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각 단계별로 순환되는 구조로 구성

할 때,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가 집행된 

이후의 실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재확인하고 규제대응을 이끌어내는 피드백

의 기능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규제영향분석을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을 포함한 집행 이전의 단계로 한정짓는 것과 달리, 연속적인 규제정책 과정의 도

구로 이해할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의미의 중요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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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별 구성요소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출처: Larouche, T. (2009).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p.19,

규제영향분석의 구성 단계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해할 경우 규제사후영향평

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Harrington(2004)의 연구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내용검사(content tests), 성과검

사(outcome tests), 기능검사(function tests)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내용검사는 규제

영향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목에 대한 검사 및 각 항목의 작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성과검사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예측된 규제 영향

과 실제 사후적 규제 영향 간의 일관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기능

검사는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정책 과정을 촉진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는 규

제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OECD,

2006, p.32). 유사한 형태로 Kirkpatrick & Parker(2007)의 연구에서도 규제영향분석

과 연계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형태를 내용평가(content evaluation), 산출평가

(output evaluation), 성과평가(outcome evaluation),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내용평가가 규제영향분석 과정 등을 포함한 투입지표 

위주의 평가라면, 산출평가는 규제영향분석의 결과의 질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한다.

성과평가는 규제의 성과와 관련해 규제영향분석에서 예측한 효과에 대한 실제 효과

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마지막 영향평가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목표까지 포함해 규제 영향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Kirkpatrick & Parker, 200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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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규제영향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접근은 기존에 수행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

념적 차별성을 가진다. 평가의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

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별 구성요소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해하는 입장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이해하여 규제의 사전평가(ex-ante

assessment)와 사후평가(ex-post assessment)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하나의 방법

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Parker & Kirkpatrick, 2012; p.27). 이 경우는 신설․강화 규

제 외에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하자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규제집행의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시점별로 평가를 달리

하자는 내용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의 비용효

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고적(retrospective) 분석이라는 차이를 제외하

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이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한계점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는 않으나, 평가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를 통

해 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실

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의 사

후평가 방식과 관련해 OECD의 분석에서는 개별 규제의 재검토나 개선을 판정하기 

위한 원칙중심(principle-based ex post review)의 사후평가와 포괄적 형태의 전략적

이고 체계적인 평가(strategic and systematic evaluation)를 구분하고 있는데(OECD,

2007, p.166), 「행정규제기본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는 개별 규제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사후평가로 이해할 수 있

다.

규제사후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제업무 관련 매뉴

얼에서의 개념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행정규제 업

무기준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과 2016년 ‘2016년 규제개혁 매뉴얼’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소개되고 있다. 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사후영향평가의 목적이나 운영 원칙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 매뉴얼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

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물론 제도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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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일관된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5년도 ‘행정규제 업무기준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에서는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설명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시행 

3년 이후 규제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관해 사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규제개혁 매뉴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하고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주체로 제시되고 있으며, 규제 도입 이후 5년 이내에 평

가를 수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의 관점보다는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및 효과분석,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서 평가의 방향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용과 관련해 2015년 매뉴얼에서는 “해당 규제의 일몰 

연장 여부 결정, 정비 여부 및 다른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당초 도입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거나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선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2016년 매

뉴얼에서는 일몰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규제사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법안의 재설계나 다른 

대안의 발굴, 규제부담 경감 및 집행 개선 등 구체적인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

에 따른 구속성이 더 크게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행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이 규제영향분석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의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

제사후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존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고 있

지 않으며, 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이 의무화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침

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도 선언적인 수준이거나 혹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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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수준 분석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정해, 2006).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규제입법 사전에 이루어진 규제영향분석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운

영 역시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맥락에서 활성화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에 사전적 방식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

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

가의 관계를 평면적으로만 볼 수 없다. 본 조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개별 

공무원의 인식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규제사

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향후 규제사

후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게 할 수 있으나, 다소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의 경험이 축적된 규제영향분석 수행 과정의 문제점 진

단을 바탕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식 설계와 관련해, 평가제도의 의무

화 여부나 평가의 적용 시점과 방식, 수행 절차,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를 전

담하는 공무원과 일반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직급이나 근무 경력 등에 따른 집단 유형별 의견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위한 조사 

문항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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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문항수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인식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 5
규제개혁 관련 제도 인지 수준 5

규제개혁 관련 교육 경험 1
규제영향분석 업무 수행 경험 1

규제영향분석 수행 경험에 대한 의견 16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평가 7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장애 요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인지 수준 1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경험 및 결과 2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6
규제사후영향평가 운영의 장애 요인 9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평가 의무 규정화에 대한 의견 5
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에 대한 의견 4

평가의 수행 절차에 대한 의견 7
평가의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의견 7

응답자 일반 정보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사항 4

업무 담당(규제개혁 및 일반정책) 1
근무경력 1

합계 82

첫째,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수준에 대한 부

분이다. 전반적인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규제영향분석 수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규제영향분

석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질문한다.

둘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장애 요인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사

후영향평가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경험 여부, 제도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다.

셋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부분이다. 평가 제도의 의무

화나 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 평가 수행 절차, 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공무원들의 동의 정도를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일반 현황과 관련해 일반정보와 함께 직급, 담당 업무의 내

용, 근무 경력 등 응답 공무원을 유형화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한다.

<표 16> 공무원 인식조사 문항 설계표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하는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각 

기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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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일반 정책부서에서 규제 법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업무 성

격으로 인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판

단되며,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표본 선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체 200명의 공무원을 유효 표본 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소관기관의 등록규제를 보유한 38개 행정기관을 표본 추출 단위로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각 소속기관과 담당 업무에 따른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사용

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2명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과 2-5명의 일반 

정책부서 소속 공무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75명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소속 공무원과 125명의 일반 정책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할당표를 작성

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주 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과 함께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총 35개 부처 274명으

로, 이 가운데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71명의 응

답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03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다. 전체 응답자의 78명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의 규제개혁업무 담당자이

며, 나머지 125명은 부처 내 각 정책담당부서에 소속된 일반정책업무 담당자들이다.

응답자 일반 현황과 관련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이며,

성별에 따른 할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모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다.1)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며, 최종학력과 관

련해서도 전문대 및 대졸 이상, 대학원 졸 이상의 비율이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규제영향분석의 인지여부를 조사대상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서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급 기준으로는 5급 이상 및 6-7급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급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근무경력과 관련해서 5년-15

년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근무경력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1) 2015년 기준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32.6%인 것으로 파악됨(인사혁신처, 2015년 통
계연보,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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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① 우리나라 정부 규제의 
양적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1 3.17 0.894

일반정책 114 3.35 0.809

직급

5급 이상 78 3.23 0.952

6-7급 102 3.30 0.768

8-9급 5 3.60 0.548

경력

3년 미만 45 3.09** 0.874

3-10년 미만 49 3.16** 0.825

10년 이상 91 3.44** 0.819

전체 185 3.28 0.845

② 현행 정부 규제 가운데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이 포
함되어 있는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7 2.97 0.903

일반정책 121 3.06 0.820

직급

5급 이상 85 2.95 0.845

6-7급 108 3.06 0.925

8-9급 5 3.60 0.795

경력

3년 미만 49 2.94 0.922

3-10년 미만 54 2.98 0.879

10년 이상 95 3.09 0.800

전체 198 3.03 0.852

③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업무
규제전담 78 3.63 0.982

일반정책 124 3.74 0.882

직급

5급 이상 86 3.70 0.548

6-7급 110 3.82 0.852

8-9급 6 3.33 1.030

경력

3년 미만 51 3.51 0.967

3-10년 미만 54 3.83 0.885

10년 이상 97 3.72 0.910

전체 202 3.70 0.921

2.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

1)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이해 정도 

먼저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 관련한 일반적 입장을 살펴보았다. 규제개혁의 필요

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향후 규

제영향분석이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일반 정책부서 소속 공무원이 규제부

서 소속 공무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계적 차이는 드러

나지 않는다. 담당업무의 특성과 함께 직급 특성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근무경력 변수와 관련해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한 응답자일수록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추

진된 규제개혁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 유형에 따른 

통계적 차이로 확인된다.

<표 17>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평균값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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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업무
규제전담 78 3.67 0.949

일반정책 124 3.73 0.818

직급

5급 이상 86 3.69 0.985

6-7급 110 3.73 0.789

8-9급 6 3.67 0.516

경력

3년 미만 51 3.67 0.864

3-10년 미만 54 3.61 0.960

10년 이상 97 3.78 0.819

전체 202 3.71 0.869

⑤ 그간 우리 정부의 규제
개혁은 어느 정도 만족할만
한 성과를 거둔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5 3.27 0.844

일반정책 120 3.22 0.769

직급

5급 이상 83 3.16 0.862

6-7급 107 3.30 0.755

8-9급 5 3.20 0.447

경력

3년 미만 49 3.04** 0.841

3-10년 미만 52 3.12** 0.808

10년 이상 94 3.40** 0.738

전체 195 3.24 0.797

***; p｜0.01, **; p｜0.05, *; p｜0.1

2) 규제영향분석 업무 수행 경험과 제도에 대한 평가

다음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수행경험을 토대로 작성 과정 및 효과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담당 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는 않은 편이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의 효용성에 대해 규

제전담 부서 소속 공무원과 일반 정책부서 소속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 유의수준 

5%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제전담 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평균 

2.63점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일반 정책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평균 3.15점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

직급과 관련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응답자 

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내

용 및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대해 평균 3.35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7-8급 응답자의 경우 평균 2.91점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이 높

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 경력과 관련해,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이나 교육훈련에 따른 효과에 대해 근

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수준 5%

에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매뉴얼이나 교육훈련이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효용이 있는 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0년 미만의 공무원

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규제영향분석 작성 항목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규제영향분석 작성 시점, 기관장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근무경력이 오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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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① 규제영향분석 작성 및 심사절

차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4 2.72 0.811

일반정책 62 2.94 0.765

직급

5급 이상 54 2.81 0.826

6-7급 61 2.85 0.771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94 0.639

3-10년 미만 29 2.62 0.862

10년 이상 69 2.90 0.789

전체 116 2.84 0.791

②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항목에 대

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4 2.78 0.793

일반정책 62 2.92 0.795

직급

5급 이상 54 2.83 0.818

6-7급 61 2.87 0.785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61* 0.698

3-10년 미만 29 2.69* 0.850

10년 이상 69 2.99* 0.776

전체 116 2.85 0.794

③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

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4 2.76 0.751

일반정책 62 2.81 0.807

직급

5급 이상 54 2.80 0.762

6-7급 61 2.77 0.804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61* 0.698

3-10년 미만 29 2.55* 0.827

10년 이상 69 2.93* 0.754

전체 116 2.78 0.778

④ 규제안 작성 초기부터 규제영

향분석이 준비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4 2.54 0.770

일반정책 62 2.87 0.757

직급

5급 이상 54 2.63 0.808

6-7급 61 2.79 0.755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44* 0.705

3-10년 미만 29 2.55* 0.736

10년 이상 69 2.86* 0.791

전체 116 2.72 0.778

⑤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시

간은 충분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38 0.686

일반정책 62 2.68 0.719

직급

5급 이상 53 2.47 0.749

6-7급 61 2.59 0.692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61 0.698

3-10년 미만 29 2.34 0.670

10년 이상 68 2.60 0.736

전체 115 2.54 0.717

수록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표 18> 규제영향분석 수행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평균값 분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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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비

용 및 예산의 확보는 충분한 편이

다. 

업무
규제전담 53 2.15 0.818

일반정책 62 2.50 0.784

직급

5급 이상 53 2.28 0.794

6-7급 61 2.38 0.840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33 0.767

3-10년 미만 29 2.28 0.841

10년 이상 68 2.37 0.827

전체 115 2.34 0.815

⑦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

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

이다. 

업무
규제전담 54 2.63** 0.938

일반정책 61 3.15** 0.792

직급

5급 이상 54 2.94 0.856

6-7급 60 2.87 0.947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78** 0.878

3-10년 미만 29 2.52** 0.871

10년 이상 68 3.10** 0.866

전체 115 2.90 0.898

⑧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훈련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91 0.883

일반정책 56 3.09 0.769

직급

5급 이상 53 3.04 0.808

6-7급 55 2.96 0.860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78** 0.808

3-10년 미만 27 2.70** 0.912

10년 이상 64 3.19** 0.753

전체 109 3.00 0.828

⑨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해 기

관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인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79 0.863

일반정책 62 3.05 0.858

직급

5급 이상 55 2.95 0.870

6-7급 59 2.90 0.865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7 2.65* 0.786

3-10년 미만 29 2.76* 0.951

10년 이상 69 3.07* 0.828

전체 115 2.93 0.866

⑩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부서간

의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92* 0.703

일반정책 63 2.95* 0.923

직급

5급 이상 55 3.05 0.803

6-7급 60 2.82 0.833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8 2.94 0.639

3-10년 미만 29 2.69 0.891

10년 이상 69 3.04 0.830

전체 116 2.94 0.827

⑪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

를 통한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

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85 0.864

일반정책 63 2.90 1.011

직급

5급 이상 55 2.91 1.041

6-7급 60 2.85 0.860

8-9급 1 3.00 .

경력

3년 미만 18 2.78 0.808

3-10년 미만 29 2.83 1.037

10년 이상 69 2.93 0.944

전체 116 2.8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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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충

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이

다. 

업무
규제전담 53 2.55 0.774

일반정책 62 2.82 0.878

직급

5급 이상 55 2.71 0.832

6-7급 59 2.66 0.843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7 2.59 0.939

3-10년 미만 29 2.55 0.783

10년 이상 69 2.78 0.838

전체 116 2.70 0.840

⑬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외

부 전문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은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57 0.910

일반정책 63 2.63 0.938

직급

5급 이상 55 2.69 1.034

6-7급 60 2.50 0.792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8 2.78 1.166

3-10년 미만 29 2.38 0.728

10년 이상 69 2.65 0.921

전체 116 2.60 0.922

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

어진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3 2.77 0.724

일반정책 63 2.90 0.928

직급

5급 이상 55 2.91 0.908

6-7급 60 2.77 0.767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8 2.83 0.786

3-10년 미만 29 2.76 0.872

10년 이상 69 2.88 0.850

전체 116 2.84 0.840

⑮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내용 

및 규제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미

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2 2.87 0.886

일반정책 62 3.35 0.925

직급

5급 이상 55 3.35** 0.927

6-7급 58 2.91** 0.904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8 3.00 0.907

3-10년 미만 29 2.93 0.961

10년 이상 67 3.25 0.927

전체 114 3.13 0.936

⑯ 규제영향분석 이후 그 결과에 대

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이루

어진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52 2.83 0.857

일반정책 62 2.97 0.940

직급

5급 이상 55 2.96 0.981

6-7급 58 2.83 0.819

8-9급 1 4.00 . 

경력

3년 미만 18 2.72 0.826

3-10년 미만 29 2.79 0.819

10년 이상 67 3.00 0.953

전체 114 2.90 0.902

***; p｜0.01, **; p｜0.05, *; p｜0.1

규제영향분석 업무 수행 경험과 상관없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담당 업무와 관련해, 규제전담 공무원에 비해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전

반적인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수행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수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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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①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4 2.84 0.828

일반정책* 115 3.03 0.766

직급

5급 이상 81 2.98 0.836

6-7급 103 2.91 0.768

8-9급 5 3.40 0.548

경력

3년 미만* 45 2.91 0.733

3-10년 미만* 50 2.76 0.847

10년 이상* 94 3.07 0.779

전체 189 2.95 0.794

②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역량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5 2.84 0.806

일반정책** 115 3.03 0.766

직급

5급 이상 81 2.93 0.771

6-7급 104 2.96 0.812

8-9급 5 3.20 0.447

경력

3년 미만 44 2.89 0.722

3-10년 미만 51 2.90 0.855

10년 이상 95 3.01 0.779

전체 190 2.95 0.785

③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정

보 및 자료 제공 수준은 충

분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4 2.58 0.811

일반정책* 114 2.85 0.812

직급 5급 이상 80 2.71 0.845

의 역량 수준이나 관련 자료 제공 수준, 대상범위와 절차,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이

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제영향

분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담 업무에 따라 통계적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직급에 따른 응답자의 구분에서는 특별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직급에 따른 업무 활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경력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효과성 및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인

식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장

기 근무자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 근무 경력은 연령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고연령층의 호의적인 응답 태도에 따른 편의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감안할 

때,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가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형태로 나

타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9>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수준(평균값 분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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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103 2.75 0.813

8-9급 5 3.20 0.447

경력

3년 미만 43 2.63 0.846

3-10년 미만 50 2.68 0.794

10년 이상 95 2.83 0.821

전체 188 2.74 0.820

④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조

직 및 예산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2 2.49 0.839

일반정책 112 2.73 0.805

직급

5급 이상 78 2.62 0.856

6-7급 101 2.62 0.811

8-9급 5 3.20 0.447

경력

3년 미만 42 2.60 0.798

3-10년 미만 49 2.57 0.791

10년 이상 93 2.69 0.859

전체 184 2.64 0.825

⑤ 규제영향분석의 대상범위

와 절차는 합리적인 편이다. 

업무
규제전담*** 73 2.63 0.950

일반정책*** 114 2.90 0.764

직급

5급 이상 80 2.76 0.860

6-7급 102 2.80 0.845

8-9급 5 3.20 0.837

경력

3년 미만 43 2.81 0.764

3-10년 미만 50 2.72 0.927

10년 이상 94 2.83 0.851

전체 187 2.80 0.850

⑥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

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업무
규제전담** 75 3.00 1.078

일반정책** 116 3.27 0.784

직급

5급 이상 82 3.18 0.957

6-7급 104 3.13 0.904

8-9급 5 3.40 0.548

경력

3년 미만 45 3.09 0.763

3-10년 미만 52 3.10 1.071

10년 이상 94 3.23 0.897

전체 191 3.16 0.918

⑦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

제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기

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
규제전담*** 75 2.83 1.032

일반정책*** 115 3.05 0.759

직급

5급 이상 81 2.96 0.968

6-7급 104 2.96 0.823

8-9급 5 3.00 0.707

경력

3년 미만** 45 2.84 0.796

3-10년 미만** 51 2.76 0.971

10년 이상** 94 3.13 0.845

전체 190 2.96 0.881

***; p｜0.01, **; p｜0.05, *; p｜0.1

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인식 수준

1) 규제사후영향평가 인지 및 수행 경험

다음에서는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와 달리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인지 및 수

행 경험을 살펴보고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잘 알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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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3명으로 1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서 규제개

혁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해서

도 61.1%가 알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규제사후영향평가가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

은 편이나, 규제일몰제에 대한 인지도가 8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

면 1/5 수준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업무나 직급, 근무경력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편이며,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규제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39.7%

에 달하며,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85.9%에 달하고 있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규제사후영향평가 인지 여부

(단위: 명,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업무
규제전담 31

(39.7)
36

(46.2)
9

(11.5)
2

(2.6)

일반정책 33
(26.4)

70
(56.0)

20
(16.0)

2
(1.6)

직급

5급 이상 24
(27.6)

50
(57.5)

10
(11.5)

3
(3.4)

6-7급 38
(34.5)

52
(47.3)

19
(17.3)

1
(0.9)

8-9급 2
(33.3)

4
(66.7)

0
(0.0)

0
(0.0)

경력

3년 미만 19
(36.5)

26
(50.0)

6
(11.5)

1
(1.9)

3-10년 미만 23
(42.6)

26
(48.1)

4
(7.4)

1
(1.9)

10년 이상 22
(22.7)

54
(55.7)

19
(19.6)

2
(2.1)

전체 64
(31.5)

106
(52.2)

29
(14.3)

4
(2.0)

***; p｜0.01, **; p｜0.05, *; p｜0.1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경험과 관련해, 앞선 인지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명만이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203명 중 6.4%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본 조사가 규

제영향분석 제도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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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대한 수행 경험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행 경험 가운데 일몰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명으로 확인되며, 일몰규제가 아닌 일반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한 경험은 

5명으로 파악되어 사후평가의 유형에 따른 수행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표본 수가 워낙 작은 상황에서 담당 업무나 직급, 근무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무경력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일반규제에 대한 사후검토 등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경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된다.

<표 21>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경험 여부

(단위: 명, %)

수행해 본 적 
없음

일몰규제의 
사후검토만 수행

일반 규제에 
대한 사후검토만 

수행

일몰규제 및 
일반규제의
사후검토
수행

업무
규제전담 6

(54.5)
3

(27.3)
1

(9.1)
1

(9.1)

일반정책 14
(63.6)

5
(22.7)

2
(9.1)

1
(4.5)

직급
5급 이상 8

(61.5)
2

(15.4)
2

(15.4)
1

(7.7)

6-7급 12
(60.0)

6
(30.0)

1
(5.0)

1
(5.0)

경력

3년 미만 6
(85.7)

1
(14.3)

0
(0.0)

0
(0.0)

3-10년 미만 4
(80.0)

1
(20.0)

0
(0.0)

0
(0.0)

10년 이상 10
(47.6)

6
(28.6)

3
(14.3)

2
(9.5)

전체 20
(60.6)

8
(24.2)

3
(9.1)

2
(6.1)

***; p｜0.01, **; p｜0.05, *; p｜0.1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규제 개선이나 보완․수정, 존속여부의 결정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경험이 

있는 13명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그

러하였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해, 규제사후영형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의 변화

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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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실질적 변화 발생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하였음 매우 그러하였음

업무
규제전담 0

(0.0)
5

(100.0)
0

(0.0)

일반정책 0
(0.0)

7
(87.5)

1
(12.5)

전체 0
(0.0)

12
(92.3)

1
(7.7)

***; p｜0.01, **; p｜0.05, *; p｜0.1

2)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필요성 인식

다음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응답결과를 5점 척도

로 환산하여 각 응답자 유형별로 평균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담당 업무와 관련해, 규제전담 공무원의 경우 일정 시점 이후 규제 타당성의 재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차이로 확인된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일몰제의 확대

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검토에 비해 일몰제를 통한 존속기한

의 제한에 대해서 규제전담 공무원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

반정책 담당 공무원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확대

를 통한 규제 효과성의 개선 가능성이나 향후 적극적 수행 의지에 대해, 규제전담 

공무원의 경우 평균 2.91점과 2.84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일반

정책 담당 공무원의 경우 평균 3.15점과 3.13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어 

담당 업무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급에 따른 구분은 응답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근무경력과 관련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와 실제 효과 간의 차이에 대해 유

의수준 1%에서 집단간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

의 경우 평균 3.19점으로 차이가 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는 반면, 3년 미만 근무경

력의 공무원의 경우 평균 2.78점으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

루어진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사전 예측과 실제 규제 효과 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미만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그러나 규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이

상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2018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78

문항 유형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①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실제 규제의 효과 간에
는 큰 차이가 없다.

업무
규제전담 64 2.97 0.689

일반정책 104 3.02 0.623

직급

5급 이상 74 3.05 0.617

6-7급 89 2.97 0.682

8-9급 5 2.80 0.447

경력

3년 미만*** 41 2.78 0.613

3-10년 미만*** 44 2.84 0.805

10년 이상*** 83 3.19 0.505

전체 168 3.00 0.647

② 일정 시점 이후 규제
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
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
다.  

업무
규제전담*** 72 3.28 0.996

일반정책*** 114 3.35 0.704

직급

5급 이상 82 3.37 0.794

6-7급 99 3.30 0.863

8-9급 5 3.00 0.707

경력

3년 미만 45 3.13 0.815

3-10년 미만 51 3.35 0.890

10년 이상 90 3.40 0.790

전체 186 3.32 0.827

③ 규제 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
가 있다.

업무
규제전담*** 72 2.78 1.024

일반정책*** 115 3.15 0.808

직급

5급 이상 81 3.09 0.925

6-7급 101 2.95 0.921

8-9급 5 2.80 0.447

경력

3년 미만 45 2.78 0.735

3-10년 미만 51 2.90 1.044

10년 이상 91 3.18 0.889

전체 187 3.01 0.913

④ 규제 집행의 성과 평
가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
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업무
규제전담 73 2.97 0.971

일반정책 115 3.23 0.773

직급

5급 이상 82 3.21 0.842

6-7급 101 3.06 0.881

8-9급 5 3.20 0.837

경력

3년 미만 46 3.09 0.865

3-10년 미만 52 2.96 0.969

10년 이상 90 3.24 0.783

전체 188 3.13 0.862

⑤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규제의 효과성
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업무
규제전담** 69 2.91 1.025

일반정책** 113 3.15 0.793

직급

5급 이상 80 3.10 0.936

6-7급 97 3.02 0.866

8-9급 5 3.20 0.837

경력

3년 미만 43 3.05 0.872

3-10년 미만 50 2.96 0.925

10년 이상 89 3.12 0.890

전체 182 3.06 0.893

업무 전문성이 비례한다고 전제할 때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실제 규제 효과 간에 어

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인식(평균값 분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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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건만 허락된다면 
규제사후영향평가 적극
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

업무
규제전담*** 70 2.84 1.058

일반정책*** 114 3.13 0.759

직급

5급 이상 79 3.03 0.974

6-7급 100 3.01 0.823

8-9급 5 3.20 1.095

경력

3년 미만 45 3.00 0.826

3-10년 미만 51 2.82 0.888

10년 이상 88 3.15 0.917

전체 184 3.02 0.893

***; p｜0.01, **; p｜0.05, *; p｜0.1

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장애요인 

다음은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장애요인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장애요인 인식과 관련해, 응답 결과를 5점 척

도로 환산하여 각 응답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담당 업무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

제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미비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규제전담 공무원들에 

있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과 관련해, 부처 내 규제개혁 담당부서보다

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 및 규제 담당자의 관심 및 인식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문제 인식 수준에 대한 규제전담 공무원과 일반정책 담

당 공무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일차적인 수

행 주체로서 규제 소관부서의 역할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의무적 수행 필요성에 대한 규정 미비나 대상 및 절차

에 대한 제도 규정 미비, 분석 방법론 및 기법의 부족, 교육 및 매뉴얼 부족, 과도

한 업무 부담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전담 공무원의 

문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급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근무경력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서 및 해당 규제 담당자의 인식 부족에 대해 응답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년 미만 근무경력자에 비해 3년 이상 근무경력자들의 

응답에서 소관부서 및 해당 규제 담당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오히

려 문제 인식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3년-10년 미만 근무경력자들이 가장 높은 문

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규제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한 교육이나 

매뉴얼 지원에 대한 문제 인식 역시 3년-10년 미만의 근무경력자들에게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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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① 소관부서 및 해당 규제 
담당자의 관심 및 인식 부족

업무
규제전담*** 69 3.23 1.002

일반정책*** 112 3.13 0.729

직급

5급 이상 80 3.23 0.914

6-7급 95 3.11 0.765

8-9급 6 3.50 1.049

경력

3년 미만*** 47 3.09 0.905

3-10년 미만*** 46 3.24 0.899

10년 이상*** 88 3.18 0.781

전체 181 3.17 0.842

② 부처 내 규제개혁담당 부
서의 관심 및 인식 부족 

업무
규제전담*** 69 2.91 1.054

일반정책*** 111 3.00 0.775

직급

5급 이상 79 3.03 0.947

6-7급 95 2.89 0.831

8-9급 6 3.33 1.033

경력

3년 미만 46 3.04 0.965

3-10년 미만 47 2.98 0.967

10년 이상 87 2.92 0.810

전체 180 2.97 0.890

③ 기존 규제 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업무
규제전담* 69 2.90 0.843

일반정책* 113 3.13 0.675

직급

5급 이상 79 3.05 0.815

6-7급 98 3.02 0.703

8-9급 5 3.40 0.548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차이로 확인된다.

앞선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높지 않

았으나 근무경력이 3년-10년 미만인 응답자들에 있어 규제사후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무경력이 

3년-10년 미만인 경우 업무 적응을 통해 가장 왕성하게 업무를 수행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새로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업무

부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9가지 요인 가운데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부

담의 예상이 평균 3.54점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

련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지원 부족이 3.33점, 분석 방법론 및  기법 부족이 

3.31점으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규제사후영향평가로 인한 기존 규제법

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도 3.19점으로 높은 문제 인식을 보이고 있

으며, 소관부서 및 규제 담당자의 인식 부족, 제도 운영을 위한 대상 및 절차 등 관

련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

대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의무적 수행과 관련한 제도 규정에 대해서는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4>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장애요인 인식(평균값 분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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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년 미만 45 3.13 0.694

3-10년 미만 47 3.09 0.803

10년 이상 90 2.98 0.749

전체 182 3.04 0.749

④ 규제사후영향평가로 인해 
기존 규제법령의 법적 안정
성을 해칠 우려

업무
규제전담 69 3.26 0.798

일반정책 107 3.14 0.720

직급

5급 이상 78 3.19 0.774

6-7급 93 3.18 0.736

8-9급 5 3.20 0.837

경력

3년 미만 45 3.24 0.802

3-10년 미만 47 3.28 0.772

10년 이상 84 3.11 0.712

전체 176 3.19 0.751

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의무
적 수행 필요성에 대한 규정 
미비

업무
규제전담*** 67 3.13 0.869

일반정책*** 108 3.02 0.596

직급

5급 이상 78 3.10 0.749

6-7급 92 3.01 0.687

8-9급 5 3.40 0.548

경력

3년 미만 44 3.05 0.746

3-10년 미만 45 3.16 0.673

10년 이상 86 3.02 0.719

전체 175 3.06 0.712

⑥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
도의 미비 

업무
규제전담*** 67 3.24 0.854

일반정책*** 107 3.11 0.604

직급

5급 이상 77 3.17 0.733

6-7급 92 3.14 0.704

8-9급 5 3.40 0.548

경력

3년 미만 44 3.05 0.680

3-10년 미만 45 3.27 0.751

10년 이상 85 3.16 0.705

전체 174 3.16 0.711

⑦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론 및 기법 부족

업무
규제전담*** 67 3.42 0.924

일반정책*** 105 3.25 0.647

직급

5급 이상 76 3.37 0.814

6-7급 91 3.24 0.720

8-9급 5 3.80 0.837

경력

3년 미만 44 3.34 0.745

3-10년 미만 45 3.42 0.839

10년 이상 83 3.24 0.742

전체 172 3.31 0.769

⑧ 규제사후영향평가와 관련
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
의 지원 부족

업무
규제전담*** 69 3.48 0.949

일반정책*** 108 3.24 0.682

직급

5급 이상 80 3.35 0.813

6-7급 92 3.30 0.781

8-9급 5 3.60 1.140

경력

3년 미만** 46 3.24 0.794

3-10년 미만** 45 3.60 0.837

10년 이상** 86 3.24 0.766

전체 177 3.33 0.802

⑨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업무
규제전담** 70 3.66 1.048

일반정책** 111 3.47 0.818

직급

5급 이상 80 3.56 0.953

6-7급 96 3.54 0.905

8-9급 5 3.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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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년 미만 46 3.41 0.909

3-10년 미만 47 3.68 0.935

10년 이상 88 3.53 0.909

전체 181 3.54 0.916

***; p｜0.01, **; p｜0.05, *; p｜0.1

4.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1) 규제사후영향평가 의무 규정화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이슈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의무 규정화와 관련한 몇 가지 대안들에 대

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3%

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3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법령

을 통한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중 규제개혁 평가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규제사후영향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19.7%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32.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평가 기준을 통해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

해서도 동의 정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0.2%가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2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앞선 법령이나 평가기준을 통한 의무화에 비해서는 완화되었으나 여

전히 동의 정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와 연계해 폐지․완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18.7%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7%로 나타나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심사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

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19.2%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한데 비해 

2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역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다.

앞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이나 수행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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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령이나 평가기준을 통해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 요소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규제사후영향평가 의무 규정화(빈도 분석)

(단위: 명, %)

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① 행정규제 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

규제전담 16
(20.5)

12
(15.4)

28
(35.9)

11
(14.1)

2
(2.6)

9
(11.5)

일반정책 10
(8.0)

26
(20.8)

54
(43.2)

20
(16.0)

2
(1.6)

13
(10.4)

전체 26
(12.8)

38
(18.7)

82
(40.4)

31
(15.3)

4
(2.0)

22
(10.8)

② 정부업무평가 중 규제개혁 평가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반영

규제전담 13
(16.7)

19
(24.4)

26
(33.3)

9
(11.5)

1
(1.3)

10
(12.8)

일반정책 14
(11.2)

19
(15.2)

48
(38.4)

28
(22.4)

2
(1.6)

14
(11.2)

전체 27
(13.3)

38
(18.7)

74
(36.5)

37
(18.2)

3
(1.5)

24
(11.8)

③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규제전담 13
(16.7)

15
(19.20

27
(34.6)

11
(14.1)

1
(1.3)

11
(14.1)

일반정책 9
(7.2)

16
(12.8)

56
(44.8)

26
(20.8)

3
(2.4)

15
(12.0)

전체 22
(10.8)

31
(15.3)

83
(40.9)

37
(18.2)

4
(2.0)

26
(12.8)

④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하여 폐지․완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규제전담* 11
(14.1)

15
(19.2)

25
(32.1)

16
(20.5)

1
(1.3)

10
(12.8)

일반정책* 8
(6.4)

16
(12.8)

62
(49.6)

18
(14.4)

3
(2.4)

18
(14.4)

전체 19
(9.4)

31
(15.3)

87
(42.9)

34
(16.7)

4
(2.0)

28
(13.8)

⑤ 규제심사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결  

규제전담 12
(15.4)

13
(16.7)

29
(37.2)

14
(17.9)

1
(1.3)

9
(11.5)

일반정책 7
(5.6)

16
(12.8)

62
(49.6)

20
(16.0)

4
(3.2)

16
(12.8)

전체 19
(9.4)

29
(14.3)

91
(44.8)

34
(16.7)

5
(2.5)

25
(12.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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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① 규제 입법화 이후 3년 이내 단기간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규제전담** 12
(15.4)

14
(17.9)

28
(35.9)

13
(16.7)

0
(0.0)

11
(14.1)

일반정책** 5
(4.0)

19
(15.2)

 67
(53.6)

16
(12.8)

3
(2.4)

15
(12.0)

전체 17
(8.4)

33
(16.3)

95
(46.8)

29
(14.3)

3
(1.5)

26
(12.8)

② 규제존속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입법화 이후 5년 이후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규제전담*** 12
(15.4)

6
(7.7)

21
(26.9)

28
(35.9)

0
(0.0)

11
(14.1)

일반정책*** 6
(4.8)

13
(10.4)

63
(50.4)

26
(20.8)

3
(2.4)

14
(11.2)

전체 18
(8.9)

19
(9.4)

84
(41.4)

54
(26.6)

3
(1.5)

25
(12.3)

2) 규제사후영향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 

다음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한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규제 입법화 이후 3년 이내 단기간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를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1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7%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규

제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입법화 이후 5년 이후에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28.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18.3%의 응답비율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규제전담 공무원과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 방향성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규제전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별 응답 결과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정 시점 경과 이후 주기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8%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27.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기적

인 반복이 아닌 1-2회에 한정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1.6%가 동의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반대 의견이 20.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26> 규제사후영향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빈도 분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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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정 시점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규제전담 12
(15.4)

14
(17.9)

26
(33.3)

13
(16.7)

2
(2.6)

11
(14.1)

일반정책 10
(8.0)

19
(15.2)

60
(48.0)

17
(13.6)

4
(3.2)

15
(12.0)

전체 22
(10.8)

33
(16.3)

86
(42.4)

30
(14.8)

6
(3.0)

26
(12.8)

④ 일정 시점 경과 후 1-2회에 한정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용 

규제전담 9
(11.5)

11
(14.1)

30
(38.5)

16
(20.5)

2
(2.6)

10
(12.8)

일반정책 6
(4.8)

15
(12.0)

62
(49.6)

19
(15.2)

7
(5.6)

16
(12.8)

전체 15
(7.4)

26
(12.8)

92
(45.3)

35
(17.2)

9
(4.4)

26
(12.8)

***; p｜0.01, **; p｜0.05, *; p｜0.1

3)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절차

다음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와 관련해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관련 공

무원들의 동의 정도를 정리하고 있다.

먼저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작성해

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동의하

지 않는다는 16.3%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전담 공무원의 경우 39.7%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정책 담당 공

무원 역시 찬성 의견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별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3.6%가 동의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24.7%가 반대의견

을 보이고 있다. 규제전담 공무원의 경우 39.8%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28.0%

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과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및 검토, 환류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24.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16.7%의 

반대 의견에 비해 동의 의견이 다수로 확인된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해

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27.5%에 달하고 있어 동의의견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처에서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는 동의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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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①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규제전담** 7
(9.0)

3
(3.8)

26
(33.3)

28
(35.9)

3
(3.8)

11
(14.1)

일반정책** 7
(5.6)

16
(12.8)

60
(48.0)

25
(20.0)

5
(4.0)

12
(9.6)

전체 14
(6.9)

19
(9.4)

86
(42.4)

53
(26.1)

8
(3.9)

23
(11.3)

② 각 부처별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규제전담*** 13
(16.7)

18
(23.1)

22
(28.2)

11
(14.1)

2
(2.6)

12
(15.4)

일반정책*** 4
(3.2)

15
(12.0)

60
(48.0)

30
(24.0)

5
(4.0)

11
(8.8)

전체 17
(8.4)

33
(16.3)

82
(40.4)

41
(20.2)

7
(3.4)

23
(11.3)

방안에 대해, 17.3%가 동의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21.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고 있어 현행 규제심사와는 다른 방식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규제전담 공무원의 경우 30.8%가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

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반대의 정도가 큰 편이며,

일반정책 담당 공무원의 경우 15.2%가 반대하는 반면 16.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담당 업무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의견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해

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6%가 동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11.8%의 반대 의견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방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5.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비해 

24.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

견이 다수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규제사후영향

평가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규제심

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결과의 확인을 수행하되, 규

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수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절차(빈도 분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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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규제전담* 9
(11.5)

7
(9.0)

33
(42.3)

12
(15.4)

4
(5.1)

13
(16.7)

일반정책* 4
(3.2)

14
(11.2)

62
(49.6)

29
(23.2)

4
(3.2)

12
(9.6)

전체 13
(6.4)

21
(10.3)

95
(46.8)

41
(20.2)

8
(3.9)

25
(12.3)

④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 

규제전담 8
(10.3)

9
(11.5)

31
(39.7)

16
(20.5)

2
(2.6)

12
(15.4)

일반정책 4
(3.2)

12
(9.6)

60
(48.0)

33
(26.4)

5
(4.0)

11
(8.8)

전체 12
(5.9)

21
(10.3)

91
(44.8)

49
(24.1)

7
(3.4)

23
(11.3)

⑤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심사절차 적용

규제전담** 12
(15.4)

12
(15.4)

27
(34.6)

13
(16.7)

1
(1.3)

13
(16.7)

일반정책** 6
(4.8)

13
(10.4)

70
(56.0)

18
(14.4)

3
(2.4)

15
(12.0)

전체 18
(8.9)

25
(12.3)

97
(47.8)

31
(15.3)

4
(2.0)

28
(13.8)

⑥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 확인

규제전담 5
(6.4)

7
(9.0)

29
(37.2)

23
(29.5)

1
(1.3)

13
(16.7)

일반정책 3
(2.4)

9
(7.2)

63
(50.4)

33
(26.4)

3
(2.4)

14
(11.2)

전체 8
(3.9)

16
(7.9)

92
(45.3)

56
(27.6)

4
(2.0)

27
(13.3)

⑦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규제전담 14
(17.9)

11
(14.1)

29
(37.2)

12
(15.4)

0
(0.0)

12
(15.4)

일반정책 7
(5.6)

18
(14.4)

67
(53.6)

18
(14.4)

2
(1.6)

13
(10.4)

전체 21
(10.3)

29
(14.3)

96
(47.3)

30
(14.8)

2
(1.0)

25
(12.3)

***; p｜0.01, **; p｜0.05, *; p｜0.1

4)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 

다음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동의 정도를 분

석하고 있다.

먼저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규제환경 변화의 특이사항 분석에 초점

을 맞추는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1%가 동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10.7%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규제영향분석서

의 재검토 및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3.7%가 동의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에서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에 대해서는 

30.6%가 동의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13.3%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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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과 관련해, 환경 변화에 따른 특이사항의 확인과 규

제준수율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심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9.5%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13.3%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의 강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0.2%가 동의하고 있는데 비해 21.2%가 동

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9.2%가 동

의한다고 응답하는데 비해 22.2%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27.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3.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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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① 규제환경 변화의 특이사항 분석차원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규제전담 5
(6.4)

6
(7.7)

35
(44.9)

19
(24.4)

0
(0.0)

13
(16.7)

일반정책 2
(1.6)

9
(7.2)

56
(44.8)

40
(32.0)

4
(3.2)

14
(11.2)

전체 7
(3.4)

15
(7.4)

91
(44.8)

59
(29.1)

4
(2.0)

27
(13.3)

②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재검토 및 확인 차원에서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규제전담* 8
(10.3)

8
(10.3)

30
(38.5)

19
(24.4)

0
(0.0)

13
(16.7)

일반정책* 3
(2.4)

14
(11.2)

65
(52.0)

26
(20.8)

3
(2.4)

14
(11.2)

전체 11
(5.4)

22
(10.8)

95
(46.8)

45
(22.2)

3
(1.5)

27
(13.3)

③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와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규제전담 7
(9.0)

6
(7.7)

28
(35.9)

23
(29.5)

2
(2.6)

12
(15.4)

일반정책 3
(2.4)

11
(8.8)

59
(47.2)

35
(28.0)

2
(1.6)

15
(12.0)

전체 10
(4.9)

17
(8.4)

87
(42.9)

58
(28.6)

4
(2.0)

27
(13.3)

④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심의 규제사후영향평가

규제전담* 8
(10.3)

4
(5.1)

32
(41.0)

20
(25.6)

3
(3.8)

11
(14.1)

일반정책* 2
(1.6)

13
(10.4)

58
(46.4)

31
(24.8)

6
(4.8)

15
(12.0)

전체 10
(4.9)

17
(8.4)

90
(44.3)

51
(25.1)

9
(4.4)

26
(12.8)

⑤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분석의 강조

규제전담* 9
(11.5)

15
(19.2)

28
(35.9)

13
(16.7)

2
(2.6)

11
(14.1)

일반정책* 3
(2.4)

16
(12.8)

64
(51.2)

23
(18.4)

3
(2.4)

16
(12.8)

전체 12
(5.9)

31
(15.3)

92
(45.3)

36
(17.7)

5
(2.5)

27
(13.3)

⑥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강조

규제전담 8
(10.30

15
(19.2)

30
(38.5)

13
(16.7)

1
(1.3)

11
(14.1)

일반정책 6
(4.8)

16
(12.8)

62
(49.6)

21
(16.8)

4
(3.2)

16
(12.8)

전체 14
(6.9)

31
(15.3)

92
(45.3)

34
(16.7)

5
(2.5)

27
(13.3)

⑦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  

규제전담 6
(7.7)

8
(10.3)

34
(43.6)

16
(20.5)

2
(2.6)

12
(15.4)

일반정책 2
(1.6)

12
(9.6)

60
(48.0)

30
(24.0)

7
(5.6)

14
(11.2)

전체 8
(3.9)

20
(9.9)

94
(46.3)

46
(22.7)

9
(4.4)

26
(12.8)

<표 28>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빈도 분석)

(단위: 명,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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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일선 공

무원들의 수용도가 높은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규

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그리고 규제사

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의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과 같이 규제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일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하여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규제개혁이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

점을 맞춰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규제개혁이 필요하

다는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간의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38.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3.1%로 20.7%의 그렇다는 응

답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불충분한 정보나 

자료 제공 수준, 조직 및 예산 지원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이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 더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수행 과정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해당 기관의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조

정실과 같이 개별 기관 내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주도하고 규제품질관리 업무를 전

담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은 제도 운영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 전체적인 규제개혁 업무와 개별 기관의 규제개혁 업무를 연결하는 접점

으로서 규제전담 부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적 운

영에 중요한 걸림돌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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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운영 수준 및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

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3%만이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해 알

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4%만이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사

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관리제 등 다른 규제

개혁 관련 제도에 비해 현저히 인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조

사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후적인 규제의 재검토가 필

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 결

과와 실제 규제 효과 간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규제효과의 차이로 인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시점 이후 규제의 타당성에 대

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38.9%가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

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당성의 재검토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규

제사후영향평가가 규제 효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건만 허락한다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

하겠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원칙적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장애요인과 관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지원, 분석 방법론 및 기법의 제공 등을 지적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의무적 수행과 관련한 규정 유무

가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

도설계의 문제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의 동의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계법령이나 규제개혁 평가기준으로 규정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나타나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

결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입법화 이후 3년 이내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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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니터링 차원보다는 5년 이후 규제존속 여부와 관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높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적

인 평가의 시행보다 일정 시점 경과 후 1-2회에 한정한 평가의 적용을 선호하는 편

으로 조사되었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와 관련해,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

부서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작성하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일반적인 규제심사

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기능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의 수립에 대한 의

무적 규정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과 관련해,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재검토보다는 

규제준수율 및 순응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나 규제환경 변화사항에 분석 

차원의 평가 활동에 동의 정도가 높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

이고 정량적인 분석이나 규제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기존 규제

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현행 지침 등에 따르면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나 효과성 분석, 규제목표 달성 수준의 검토 등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은 규제 준수율 및 순응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이나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 등의 파악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에 대해 규제전담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수행 기회가 많지 않으며 상대적인 관심이 적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응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규제전담 공무원들의 경우 규제사후영향평

가의 활성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가중되는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상당히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운영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대상집단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별 기관에서 규제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

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성 높은 제도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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